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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and sex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that appear in the news media every day, and seek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incidents and problems that reflect the distorted gender sensitivity of corporate 

organizational culture. Research results First, of the total 1,353 articles related to ‘bullying at work’ over 

the past 6 years (January 1, 2017 – December 31, 2022),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sex 

discrimination’ articles accounted for 40.9% with a total of 554 articles. Second, sexual harassment 

ranked first in articles related to workplace bullying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on the prohibition of workplace bullying. Third, in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sex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need to 

make active efforts to resolve the damage and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recurrenc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that will help improve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sex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through big data artic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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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연일 언론사 뉴스에서 등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문제에 

주목하고 기업 조직문화의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사건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언론기사를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빅데이터) 자동분석을 활용하여‘직장 내 괴롭힘’금지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19년 7월 16일) 전후 3년간 언론기사 빈도,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관계어 

관련 기사를 분석해 봄으로써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몰이해로 촉발되는 괴롭힘 문제의 

현황과 그 대응(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지난 

6년(2017.1.1.~2022.12.31.)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사 총1,353건 중 ‘성희롱/성폭력/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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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총 554개로 40.9%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사에서 성희롱이 1위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피해 발생 시 기관과 조직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재발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사분석을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후 나타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성차별’관련 현황과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근로자 

인권과 복지 측면에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어: 성인지 감수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빅카인즈 

 

1. 서론 

최근 6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언론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사 수는 총 1,353건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기사 횟수, 기사 주제로 

구분하여 빈도분석, 연관어 분석, 관계도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연관 

키워드 1위는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연관어를 살펴보면 성희롱, 갑질, 성추행, 성차별과 

같은 성인지 감수성관련 피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과 성장 우선주의 경제정책에 매몰되어 근로자의 인권은 

소외되었다. 특히, 뿌리 깊은 직장 내 서열화, 가부장적인 조직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 

제1순위에 성희롱을 올려놓았다.한국노동연구원(2014) 보고서인“EU의 직장내 괴롭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은 EU 27개국과 비교하여도 2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1].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근로시간의 손실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였을 때, 4조 7천억 원 규모 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는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3].  

언론을 통해서 연일 다양한 사례로 보도되고 있는‘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관련 뉴스 기사는 

직장 내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의 표출이 안고 있는 직장 조직사회의 문제점과 원인을 

돌아보게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17)“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보고서” 는‘직장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할 경우 근로자 이직을 감소시키고 기업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선진국과 일부 국내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3]. 

그럼에도 매일 등장하는‘직장 내 괴롭힘’뉴스는 우리 사회의 근로자 인권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전 세계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성폭력, 성희롱 이라는‘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스스로에게 왜곡된 직장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심도있는 탐색 연구가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기획된 근로자 인권과 근로자 복지지원 

시리즈 연구의 출발점이다. 특히, 2019년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후 

나타난‘직장 내 괴롭힘’중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사고들의 현황(유형, 대응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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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과 문제점에 대한 미디어 뉴스 기사들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논의 

2.1 직장내 괴롭힘 연구 

해외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용어로 workplace bullying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4]. 이외에도 괴롭힘을 뜻하는 harassment, mobbing 등의 용어를 통해 오래전부터 

노동자의 노동권, 인격권 침해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하였다[3].‘직장내 괴롭힘’개념은 근로기준법 제76조 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신설 

(2019. 1. 15)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적으로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신체적, 

신분적, 업무적, 언어적, 개인적 괴롭힘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2018년 7월 18일[5], 

정부는‘직장 등에서의 괴롭힘’근절 대책을 공표하였다.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고객 등 

제3자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도 사업주의 의무로 반영하여 직장내 

괴롭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후속 입법조치로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고 2019.7.16.부터 시행하였다. 직장내 괴롭힘의 직접적인 제재규정으로 

법적 대응을 보면 상해(형법 제257조), 폭행(형법 제260조, 근로기준법 제8조), 협박(형법 

제283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형법 제311조), 강요(형법 제324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다양한 양상의 괴롭힘을 해결하지 못할뿐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의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직장내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직장내 괴롭힘’문제를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해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확산한 가운데, 2017년 2월 2일[6] 

정부가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이다. 정부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등 비인격적인 인력운영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인식하고 

업무환경 개선과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며 이후 

2018년 7월 18일 정부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 발표를 통해서 직장내 괴롭힘 개념을 명문화하였으며 괴롭힘을 

인지/신고,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사용자책임 및 예방 교육 등 6단계에 걸쳐 

개선과제를 수립하였다.  

2018년 12월 27일,‘직장내 괴롭힘’근절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 7월 16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조사참여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와 과태료 규정 등이 추가 신설되었다. 2021년 10월 1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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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법 개정의 배경에는 직장내 만연한 괴롭힘 피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고 직장내 괴롭힘이 

조직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직장내 

괴롭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입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중, 직장내 괴롭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직장내 괴롭힘 대상 연구, 입법화 과정 중 직장내 괴롭힘 실태와 해외사례 연구, 입법후 

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기업경영과 인사관리 측면에서 괴롭힘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후로는 법안에 대한 쟁점과 과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7-10]. 

한편, 직장내 괴롭힘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기업경영 차원에서 인사제도, 조직문화, 

리더십과 직장내 괴롭힘의 연관관계 분석 연구와 기업 인사관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조직개입,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11-14]. 

근로자 입장에서 보다 심도 있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연구는 2000년대 들어 간호사의 

직장내 괴롭힘, 직장 갑질로 가혹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슈화되면서 직장내 괴롭힘 

연구로 이어져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3]. 특히,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직장내 

괴롭힘 대상 연구로서 간호사 태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2014년부터 간호직군을 

중심으로 직장내 괴롭힘 경험을 분석한 연구[15-19]이후, 호텔 종사원, 콜센터 노동자, 

항송사 객실승무원 등 서비스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확인하고 

발생원인, 대처방법이 조직문화와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연구들이 있었다[20-

25]. 그리고, IT노동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직장내 폭력적 노동 환경이 직무 

스트레스, 소진 등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이직 의도, 조직몰입 등과 같은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26][27]. 그후, 연구들은 대기업 및 중소 기업의 

여성 직장인, 저근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확장되었다[28-31]. 

국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간 활발히 진행되어 여러 연구결과의 

축적을 이루었으나 주로 한정된 표본 중심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 사례조사를 통한 자료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관련 통계상 꾸준히 증가해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외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로써 공개되기를 꺼리는 데이터일 것이다. 다행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고 빅 데이터 축적과 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빅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32][33]. 이에, 그동안 

언론 기사화된 직장내 괴롭힘 관련 뉴스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수조사 분석을 해보는 

작업은 매우 유의한 연구가 될 것이다.  

 

2.2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례 연구 

2017년도 11월,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심의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발표[34] 이후에도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건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타율적인 강제조항들은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나 방지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 원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이라는 한정되고 지속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폭력과 차별에 대하여 국가적 대응을 통한 문화적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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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하였다[35]. 특히, 성희롱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모형 개발과 

광범위한 검증(실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내 성희롱 연구가 개념 

중심이나 사건처리, 판례 중심의 법률적 접근에 편중되어 인과관계 규명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에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단순 사례 중심의 

실태조사만으로는 증가일로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 

연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희롱이 내포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핵심은“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제시하는 성적차별금지와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호(회피) 

이다. 이 기본적인 권리가 재직근로자 모두에게 깊이 각인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존중의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야 근로자의 인권유린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유난히 2차 피해로 인한 

피해 고통이 많다. 이것은 사건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과 합리적인 결과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기업체 조직내 시스템 담당자나 사업주의 역할은 이러한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관련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대응)를 

요구 받는다.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유독 피해자가 비난받고 의심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반면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태도가 통용된다는 사실은 2차 피해가 우리 사회의 

왜곡된 편견과 통념들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2차 피해의 예방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상호 신뢰와 공감의 확장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 제도적 연구에서 성희롱을 성폭력 유형의 

하나라고 보았으며 물리적 폭력성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36]도 있는데, 성희롱의 개념적 정리와 관련하여 언술, 장소, 행위, 가해자 

지위 등의 상황적 객관화를 넘어 지위를 이용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행과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며 개인 의사에 반한 폭행, 협박 등 수단화로써 신체적 접촉을 

성희롱에 포함된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동 연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을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조건적 성희롱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경우, 직장내 위계에 의한 보복성 인사 

불이익도 조건적 성희롱으로 보았다. 다만, 동 연구는 성희롱의 판단을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만 맡긴다면 피해자의 성향이나 시시각각의 감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하여 성희롱의 해당 판단을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성희롱의 발생 배경과 상황, 가해자의 언행, 직무 연관성 위계적 불이익 

등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연구사례는 아니지만,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보면 성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 유형화를 통하여 

업무상 아는 사람에 의한 희롱과 추행 피해가 가까운 사람에 의한 심각한 성폭력 피해와 

더불어 정신건강 수준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7]. 특히, 동 연구는 성폭력 

피해 특성의 유형화 분석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그 개인별 피해 경험에 대한 특정한 맥락 분석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예방을 

위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 성폭력 피해 특성의 유형화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의 시기별, 개인별 특성 고려에 따라 차별적 접근의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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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그동안 연일 언론사 뉴스에서 등장해온‘직장내 갑질’,‘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언론기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집단의 일부를 선택 표집하는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특히, 전체 언론기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빅 데이터 

분석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언론 기사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데이터로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창의적인 연구모델의 기획을 위한 영감을 제공해준다. 이를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국내 최대 언론기사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는 빅 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뉴스 기사 

자동분석 서비스인 빅 카인즈를 활용하여 빈도 및 키워드 트렌드 분석, 연관어 분석, 

관계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3.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 내 괴롭힘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한 국내 재직근로자의 성차별적 인권문제를 살펴보고 기업 조직문화 속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탐색적 연구분석을 통하여 강제적인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 증가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처방법을 피해자 중심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전후의 기간 동안(2017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국내 언론사 (8개사) 기사를 탐색 

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기사분석은 (언론기사 빈도,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관계어)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1> 국내 언론사 뉴스 기사에 나타난 직장 내 괴롭힘 중 성희롱, 성폭력의 

발생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국내 언론사 뉴스 기사에 나타난 직장 내 괴롭힘 중 성희롱, 성폭력의 

발생 현황은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전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국내 언론사 뉴스 기사에 나타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사건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국내 언론사 뉴스 기사에 나타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사건의 사법적 진행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3.1.1 연구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국내 최대 언론 매체의 뉴스 기사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접목한 뉴스 분석서비스이며 총 54개 매체의 언론 보도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개 종합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례, 경향신문)와 2개 경제지(매일경제, 한국경제) 및 3개 방송사(KBS, MBC, 

YTN) 대상 총 10개 언론 매체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종합일간지, 경제지는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구독률, 방송사는 영향력 있는 언론사 순위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대상 기간은 6년(2017.1.1.~2022. 12.31)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 검토를 시작한 2017년부터 2019년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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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6년 동안 보도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빅카인즈는 비정형 텍스트의 

뉴스기사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1)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위한 뉴스기사의 분석 키워드로 ‘직장내 괴롭힘’을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활용한 경우, 빅카인즈를 통해 형태소 분석으로 추출하여 

명사형 키워드 중 지시대명사, 대명사 등 불용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삭제하였다. 

홍보성 기사, 유사도가 높아 반복적으로 수집되는 중복 기사와 인사, 부고, 동정, 포토 

등과 같이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여 총 1,353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2) 연구문제 3.을 위한 뉴스 기사의 분석 키워드로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폭력’,‘직장내 성차별’을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활용한 빅카인즈 형태소 분석 추출 

후, 명사형 키워드 중 지시대명사, 대명사 등 불용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삭제하여 

홍보성 기사, 유사도가 높아 반복적으로 수집되는 중복 기사와 인사, 부고, 동정, 포토 

등의 경우를 제외한 결과 총 2,763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3) 연구문제 4.는 연구문제 3. 을 위한 뉴스 기사의 분석 키워드(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폭력, 직장내 성차별)에 사법적 분쟁을 의미하는“소송"이란 용어를 추가하여 뉴스 

기사를 추출하였으며 분석대상 기사는 총 326건을 수집하였다. 

 

3.1.2 연구자료 분석 

본 연구자료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언론보도 기사의 키워드 트렌드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활용 연관어 분석 및 관계도 분석이다. 자료 분석은 기사자료 수집대상 

기간 6년(2017.1.1.~2022.12.31 :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제도 검토 시작, 2017년부터 

2019년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개시일 이후까지 총 6년 동안)의 뉴스 보도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직장내 괴롭힘’과‘성희롱/성폭력 /성차별’로 검색된 

기사의 수를 시계열 그래프로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에 대한 연관어 분석을 위해 먼저,‘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출한 총 1,353개 기사 중 1위를 차지한 ‘성희롱'을 감안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2019년 7월 16일 기준, 321건중) 빅카인즈 셋팅값 상위 300건 (전수조사 근사치)의 

검색어와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는 확인작업을 하였다. 

다음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후(2019년 7월 16일 이후 1,032건중) 빅카인즈 셋팅값 

상위 1,000건(전수조사 근사치)의 검색어와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는 확인작업을 하였다.  

셋째, 관계도 분석을 위해 검색결과 기사 중 정확도 상위 100건(빅 카인즈 최대 

셋팅값)의 뉴스 기사분석에서 추출된 개체(인물, 기관, 장소 등)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직장내 괴롭힘’으로 추출한 총 1,353개 기사중 1위 성희롱, 8위 성폭력, 17위 

성차별 기사들 총합은 554개로 40.9%를 차지하기 때문에 동 기간 중, 뉴스기사 검색 

분류를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폭력, 직장내 성차별로 동시 적용해본 결과 총 

2,763건의 기사를 얻어 분석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3.에 대한 연관어 분석을 위해 빅 카인즈 셋팅값 상위 1,000건(최대 

셋팅값)의 검색어와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는 확인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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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연구문제4.에 대한 검색기사 총 326건 중 연관어 분석을 위해 빅카인즈 셋팅값 

상위 300건(전수조사 근사치)의 검색어와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는 확인작업을 하였다.  

일곱째, 관계도 분석을 위해 검색결과 기사 중 정확도 상위 100건(빅카인즈 최대 

셋팅값)의 뉴스기사 분석에서 추출된 개체(인물, 기관, 장소 등)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하여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문제 1. 직장 내 괴롭힘 중,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기사의 현황 

4.1.1 기사 빈도분석 

2017년~2022년까지‘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출한 총1,353개 기사중‘성희롱, 성폭력, 

성차별’기사들의 총합은 554개로 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표 1]. 

 

 

[그림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사빈도 

[Fig. 1] Article Frequency on ‘Workplace Bullying’ 

 

[표 1] ‘직장 내 괴롭힘’관련 기사빈도 

[Table 1] Article Frequency on ‘Workplace Bullying’ 

 

 

4.1.2 기사 연관어 분석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언론기사 연관어 분석결과는 [표 2], [그림 2]와 같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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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건의 기사 중 정확도 순으로 기사를 추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분석결과, 1위는 '성희롱'(가중치 189.44, 키워드 빈도수 

N=1,623), 8위는 '성폭력‘(가중치 65.23, 키워드 빈도수 N=836), 17위는 '성차별’(가중치 

27.30, 키워드 빈도수 N=234)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표 2] ‘직장 내 괴롭힘’ 키워드 빈도 

[Table 2] Keyword Frequency on ‘Workplace Bullying’  

 

 

[그림 2] ‘직장 내 괴롭힘’ 연관어 분석 

[Fig. 2] Analysis of Associative Words in the ‘Workplace Bullying’ 

 

4.2 연구문제 2. 직장 내 괴롭힘 중,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기사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영향 

4.2.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19년 7월 16일)전후 기사 연관어 분석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마련을 준비하기 시작한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간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2019년 7월 16일) 기준으로 나누어 기사 연관어 

분석을 하였다. 언론기사 연관어 분석결과는 [표 3], [그림 3] 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 

전 (2017년 1월 ~ 2019년 7월) 3위는 '성희롱'(가중치 38.33, 키워드 빈도수 425), 9위는 

'성폭력'(가중치 18.63, 키워드 빈도수 288)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시행 후 (2019년 7월 

~ 2022년 12월) 1위는 '성희롱'(가중치 168.86, 키워드 빈도수 1315), 7위는‘성폭력’(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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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키워드 빈도수 646), 15위는‘성차별’(가중치 27.97, 키워드 빈도수 234)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전후 가장 큰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성희롱, 성폭력 모두 2단계씩 상승하였다. 특히, 법적 제도적 시행 규정이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피해자, 가해자, 고용노동부, 금지법을 포함하는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슈화 보도가 양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사량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관심사에 대한 메인 프레임을 의미하며 대국민 성인지 감수성 인식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성차별’ 용어(15위)의 

등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직장 내 근로자 인권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의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실천이 어려운 현주소를 보여준다.  

 

[표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후‘직장내 괴롭힘’ 키워드 빈도 

[Table 3] Keyword Frequency on ‘Workplace Bullying’ (Before/After) Enforcement of Revised Labor 

Standards Act 

 

 

[그림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후 ‘직장 내 괴롭힘’ 연관어 분석  

[Fig. 3] Analysis of Associative Words in the ‘Workplace Bullying’ (Before/After) Enforcement of Revised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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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문제 3. 직장 내 괴롭힘 중, 성희롱/성폭력/성차별의 진행 상황 분석  

4.3.1 기사 빈도 분석 

정부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관련 기사수는 총 2,763건이었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에 대한 연간 월별 

키워드 트렌드 분석결과, 2018년 3월/2020년 7월/2022년 9월에 가장 폭발적인 기사 배출이 

있었다. 실제 기사 리뷰를 통한 확인결과([그림 4] 참조)에서 이 시기의 메인 사건은 

여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와 미투 운동(2018년 3월),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자살(2020년 

7월),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여성 역무원 사건(2022년 9월)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사건을 통한 기사 배출은 그 해의 기사 총량도 각각 762건, 472건, 438건 순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개정 근로기준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검토를 시작한 

2017년과 비교하면 2022년까지“직장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사건 기사가 누적 총량 기준 

8.9배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사건 예방이나 

감소를 유도하리라는 바람과 달리 큰 사건 기사의 이슈화를 통하여 대국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그림 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관련 기사빈도 (1) 

[Fig. 4] Article Frequency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1) 

 

2017년 11월,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와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적용 범위 

확대 및 예방 교육 강화/사업주 조치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건 기사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개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후 법 제도안에서 처벌이 증가하고 사건화되는 이슈화의 증가로 해석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 실효적 적용이 

안되는 점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증가하고 있었다.  

[표 4]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를 알아보고자 

언론사별 기사 빈도(양적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간신문은 경향신문 640건, 한겨레 

490건으로써 주로 진보성향 언론사들이 근로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주요 이슈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사로는 YTN 324건으로 타 방송사보다 약 4~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4시간 뉴스 전문채널의 영향력으로 볼 수 있다.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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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성차별’ 언론기사 2,763건 중 개별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기사 빈도를 

살펴본 결과(중복 포함) [그림 5] 와 같다. 성희롱 1,821건, 성폭력 1,693건, 성차별 

52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성폭력 543건으로 성희롱 505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특정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2019에서 2022년에 이르는 

동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언론기사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관련 언론기사 빈도분석  

[Table 4] Frequency Analysis of Press Article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그림 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관련 기사 빈도 (2) 

[Fig. 5] Article Frequency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2)  

 

4.3.2 기사 연관어 분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언론기사 연관어 분석(가중치, 키워드 빈도수)결과는 [표 

5]와 [그림 6]과 같다. 전체 2,763건의 기사 중 정확도 순으로 1000건의 기사를 추출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과 연관어 분석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표 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키워드 빈도 

[Table 5] Keyword Frequency on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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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연관어 분석 

[Fig. 6] Analysis of Associative Words in the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분석결과, 1위는 피해자, 2위는 성추행, 3위는 가해자, 4위는 여성들, 5위 고용노동부, 6위는 

성폭행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관어 순위에 등장하는 고용노동부(5위)에 대한 기사를 

살펴본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절차와 소속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강화, 사용자 조치에 대한 강제, 과태료 부과, 사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주 교육,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사건구제 절차에 대한 기사였다.  

 

4.3.3 기사 관계도 분석 

언론기사 관계도는 검색한 뉴스에서 추출된 개체(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보여주는 분석방법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기사의 

관계도 분석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추출된 개체별로 살펴보면 주로 기관이 등장하는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서 높은 관계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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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관련 사건들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또는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기사들은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과 그 사후 대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관의 중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해당 기사들이 담고 있는 현실은 

실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 인권문제나 양성평등의 문제를 더 이상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율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그림 7]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관계도 분석 

[Fig. 7] Analysis of Relationship Diagram on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4.4 연구문제 4. 직장 내 괴롭힘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소송관련 분석  

4.4.1 기사 빈도 분석 

 

[그림 8]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소송 관련 기사 빈도 

[Fig 8] Article Frequency Related to Lawsuits on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by Year 

 

국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소송 관련 연간 기사 분석결과, 총 326건 이었다2018년 

1월, 여검사 사건을 통해 촉발된 법적 분쟁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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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등장하였다. 법원이 성 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다룰 때는 양성평등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판결 내용에 담았다.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소송에서 대법원의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되었다. 구체적인 법원 판결로는 2018년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발령 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2차 피해 책임을 묻고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20년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직원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린 회사와 회사 간부를 대상으로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였고, 2021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성추행 피해로 휴직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병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하기도 하였다.  

 

4.4.2 기사 연관어 분석 

‘직장 내 성희롱’의 소송 관련 언론기사 연관어 분석(가중치, 키워드 빈도수)결과는 [표 

6], [그림 9]과 같다. 전체 326건의 기사 중 정확도 순으로 300건(빅 카인즈 전수조사 

근사치 셋팅값)의 기사를 추출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소송 관련 연관어 분석 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분석결과, 1위 피해자, 2위는 가해자, 3위는 성추행으로 

나타났다. 법적 분쟁을 의미하는 소송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와 그 행위(성추행)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연관어를 통하여 살펴본 특이사항은 변호사(4위), 인권위(6위), 

재판부(7위), 미투 운동(9위)으로 양성평등의 사각지대에서 발생된 사건들이 일정한 대형 

이슈를 계기로 표면화되고 사법적 판결을 기대하는 적극적행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다만, 강제추행(18위) 단어의 등장이 하위에 있는 것은, 피해자 측면에서는 

구체적 피해 행위라도 소송이라는 사법적 분쟁의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팩트 체크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언론 기사의 특성상 그 

용어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소송 관련 키워드 빈도 

[Table 6] Keyword Frequency Related to Lawsuits on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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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소송관련 연관어 분석 

[Fig. 9] Analysis of Related Terms on Lawsuits on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4.4.3 기사 관계도 분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소송 관련 기사의 관계도 분석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추출된 개체별로 살펴보면 주로 기관이 등장하는데 검찰,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높은 관계성을 보인다. 추출된 개체별로 살펴보면 주로 

소송과 관련된 기관과 전문가로 검찰, 대법원, 변호사가 높은 관계성을 보인다.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같이 사건 조사와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의 관계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관련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회사 내 사건 

해결방법에서 벗어나 외부 기관에 신고와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스스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소송 관련 관계도 분석 

[Fig 10] Relationship Diagram Analysis of Lawsuit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by Year 

5. 결론 

이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한 빅데이터 자동분석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고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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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함으로써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017년~2022년(6년간) 

방송사, 일간지, 경제지 등 총 8개 언론사에서 양산된 관련 뉴스 기사는 총 2,763건으로 

뉴스기사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난 6년(2017.1.1.~2022.12.31.)동안‘직장 내 괴롭힘’관련 언론기사 총 1,353건 

기사중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기사들은 총 554개로 40.9%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성희롱/성폭력/성차별’ 관련 기사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2017년 18건에서 2022년 144건으로 8배로 늘어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을 

계기로 근로자의 인식이 개선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노출되지 

못했던 것들이 노출되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개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전후의‘성희롱 /성폭력/성차별’ 관련 기사의 연관어 비교분석 결과 ‘성희롱’ 1위 

‘성폭력‘ 7위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보다 2단계씩 상승하였다. 법안의 시행은 

강제적인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기사화와 이슈화가 증가 될 

수 밖에 없지만 강력한 처벌규정이 제도적으로 작동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관련 사건은 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가된 관련 

기사의 빈도는 아직 현장에서 근로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아젠다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로 셋팅하여 

기사분석을 해본 결과, 분석대상 기사의 총량은 1,353건에서 2,763건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준다. 주로 등장하는 상위 단어로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서 높은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당 사건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 또는 조직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피해 발생시 기관과 그 조직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넷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사건은 사법적 분쟁(소송)에 대하여 2018년 특정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자 판결 이후, 양성평등의 사각지대에서 발생된 사건들이 일제히 

표면화되고 사법적 판결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소송 관련 

기사에서 주로 등장하는 기관(검찰,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의 높은 관계성은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이 회사내 사건 해결방법에서 벗어나 

외부기관을 통한 신고와 법적대응 등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스스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뉴스를 통하여 이슈화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관련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은 국내 재직근로자들의 인권유린 상황과 성인지 감수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데이터이지만 세부적으로 그 원인과 경과를 보여주는 메커니즘을 규명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사건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강제적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권 보호와 양성평등 차원에서 접근하는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시리즈 

연구로서 직장 내 괴롭힘 대상 근로자 심층 인터뷰와 집단 인터뷰를 시행하여 직장 내 

조직 갈등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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